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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발암성 등 유해성이 높은 클로로포름 및 

1,2-디클로로에탄 등 2개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

◇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 물질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 설정, 

비소 및 납 등 2개 물질은 배출허용기준 강화



  ⇒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새로이 지정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

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상류지역, 특별대책지역 등에 동 물질을 

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, 동 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ㆍ

유출시키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

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.



   ⇒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

사업자는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계로 방류하여야 하며, 

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

등 행정처분에 받게 됨.

   ⇒ 금번 강화되거나 신설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

위한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어 

2008.1.1부터 적용

   ⇒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과도한 행정규제의 개선








